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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중 육상태양광 개발사업 단계별 주요 항목에 대해 공공기관, 사

업시행자, 환경전문가, 인허가 및 설계전문가 그룹이 어떠한 중요도를 평가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육상태양광 개발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하였을 때, 입지선정 단계

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발생의 우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식차이에서 비롯

된 것처럼 보인다. 한편, 4단계의 세부항목들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입지선정 단계의 세부항목들이 중

요도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을 높은 우선순위로 평가한 것처

럼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전갈등예방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불필요한 갈

등을 줄이고,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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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the conflicting factors and how 

important the evaluation criteria are in regards to assessment of the stages of the ground 

sunlight generation project according to the public company, project operator, 

environmental specialist, and licensing or design agency. The site designation stage is 

evaluated a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four stages of the sunlight generation project. 

The concern with generating conflicts results from the percep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details in site designation process , which are 

related to probable conflict situations, were evaluated with the higher priority than other 

criteria. This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stakeholders’ committee to prevent unnecessary 

conflicts as well as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policy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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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Environment, Resident’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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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부는 2014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14~‘35)｣
을 심의,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

록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고, 석탄･석유 의존도는 낮추고, 도시가스･신재생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도 

나타나는 듯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이 

2017년 대비 2018년 74%가 증가한 약 5조 6,07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에너

지경제, 2019.1.20.일자).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원활한 전력수급계획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도전적으로 수립하고, 투자유치 및 개발과정에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하였다. 정부는 2019

년 6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19~’40)｣을 심

의･확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하기 

위해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34%로 확대한

다는 것이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투자･보급 확대를 위

하여 신규 발전설비의 약 2/3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 향후 에너지 수

요증가의 절반가량을 재생에너지가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기도 

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9).

그러나 우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정부가 목표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관측이 등

장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

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집행과정에서 겪게 되

는 갈등문제가 사업의 진행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협의･승인기관, 

발전사업자, 지역주민(수용민원인), 환경단체 등은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

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갈등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

장까지 등장하고 있다(중앙일보, 2019.6.27.일자).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34개국 중 3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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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로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은 이러한 사

회적 갈등을 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즉,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 청사진을 실행하는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양상의 갈등은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정

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정책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라도 태양광 발전사업의 이해당사자들

이 정책집행과정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각

각의 집단이 판단하는 중요도의 불일치가 어떠한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

는지 예상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갈등이 정책

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불신을 강화시켜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정책집행단계에서 발생하

는 갈등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원활한 수행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정, 특히, 대표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집

행에 참여하는 전문가집단들이 판단하고 있는 과정별 중요개념을 통해 갈

등요소를 정량화하고, 이를 토대로 갈등을 최소화할 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한편,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HP기법을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이 연구방법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중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전문가적인 시각에

서 비교･분석할 수 있고, 주요 항목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당사자별 시각 차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해당사자 간의 서로 다른 시각을 분석한다는 것은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미리 예견해볼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이 등장하였

을 때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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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태양광 발전사업 갈등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태양광 발전사업 집행과정 상의 갈등

세계적으로 지구환경의 복원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신･재생에

너지의 사용과 보급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관심 못지않게 이로 인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면서 사업

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최근 국내 태양광발전

시설 확대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

는 것은 이 같은 우려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인한 대표적인 갈등은 서울시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4~2015년 사전준비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를 시민공모

로 모금한 투자비로 건설하여 운영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방식을 추진하

였다. 당시 공모금은 82억 5천만 원이었고, 서울시 1,520가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었다(충청북도지속발전협의회, 2018). 그러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를 둘

러싼 민원 및 갈등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설치지역 주민들과 발전사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정책집행자인 서울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아래의 <표 1>은 2019년 지방언론에 보도된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된 갈등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신･재생에너지 분야 언론보도

구 분 내용

연합뉴스(2019) 작년산지 태양광허가, ’도시숲‘ 조성면적의 10배

전북일보(2019) 군산지역 태양광 시설 놓고 민원･갈등 이어져

news1(2019) 강한 빛이 산양삼에 영향.. 평창농민들, 태양광시설 반대

제주일보(2019) 태양광시설 우후죽순에 피해.민원도 눈덩이

현대HCN(2019) (상주)난립하는 태양광 발전소…주민반발 심화

광주매일신문(2019) [나주]‘주민 배려없는’ 태양광 설치 논란

전북일보(2019) 장수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광발전시설, 주민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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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태양광 발전사업 집행과정에서 허가를 담당하는 각 

시･군들은 태양광발전의 개발에 대하여 관련 개발행위허가 조례 및 지침

을 제정하고, 2018년 육상태양광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강화하거

나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20년 산지일시사용 후 복원 등 산지에서의 

태양광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태양광발전 사업이 정부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대규모 

사업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바뀌다보니 초기 선호시설로 인식되었다가 현

재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사업으로 인한 갈등은 지방자치

단체로 하여금 규제를 강화시키도록 유도하였고, 시설에 대한 인식을 변

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정부와 발전사, 승인･협의기관과 발전사, 발전사와 

민원인, 정부와 민원인 간의 다양한 양상의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는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감을 상승시켰지만 이에 따른 주민갈등은 그러한 기대감을 위축시키고 있

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양상은 기존에 경험하였던 갈등과는 상이하

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기존 에너지(발전소) 입지 갈등은 대

규모 시설이 특정지역에 입지함으로써 발생되는 잠재적 위험문제, 편익의 

보편성과 위험의 집중문제, 경제적 편익의 분배문제, 이념 대립의 문제 등

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의 경우 소규모이지만 전국적으로 빈

번하게 갈등이 일어난다는 점(박선아, 2018),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 대규

모 발전소와는 상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현황진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남매일(2019) 조례 무시 태양광 공사 주민 반발

SBS뉴스(2019) 가평 산골 마을에 태양광 시설 허가..주민들“결사반대”

연합뉴스(2019) ‘민원지속발생’…충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 재의 요구

대구일보(2019) 군위군, 군위읍 사직1리 주민, 태양광발전소 설치 결사반대

남도일보(2019) 광양 진월면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주민반대

연합뉴스(2019)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취소하라”영월 주민들 행정소송 제기

강원일보(2019) [평창]태양광 연180건 허가 집단미원 속출

강원일보(2018) [횡성]“농가 소득창출 기대” VS “환경파괴.민원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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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의 검토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사례는 무수히 많다. 특히 발전소 입지

와 폐기물시설입지 등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된 갈등사례는 민주화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태

양광 입지갈등과 관련된 학술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태양

광발전시설이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대안이고, 잠재적인 위험성이 

낮다는 긍정적인 판단이 우세하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자칫 비

선호시설로 분류될 경우 정책집행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포

함돼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명백한 사실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인 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입장이 개발보다는 보존을 선호

함에 따라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전환으로 인해 갈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

하듯 몇몇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발전시설에 대

한 입지갈등 사례로는 박선아(2018)의 ‘장소애착으로 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반대: 충북 옥천군 농촌공동체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임현지(2018)

의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관한 정책과정 분석: 태양광 발

전사업 입지 갈등을 중심으로’, 장창석･김선경(2017)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유형 연구: 서천군 사례를 중심으로’ 등

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정책집행 과정상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반대 및 

입지로 인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인만을 중심으로 갈등을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태양광발전 추진과정별 상이한 문제가 결부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태양광발전사업 추진과

정별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비교･분석함

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특히, 주요 항

목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화함으로써 향후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갈등양상을 예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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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한편,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요인을 분석하는 선

행연구는 부족하지만 태양광발전소 입지분석 및 기술평가항목에 대한 우

선순위를 도출하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선순위를 선정

한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의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한 AHP기법을 활용한 경

우가 많은데, 아래의 <표 2>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AHP 기법을 

적용한 주요 선행연구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신･재생에너지 분야 AHP기법 적용 주요 선행연구

구 분 내 용

이기현 등(2018) 태양광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발전소 입지분석과 과정

허성윤 등(2016a)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 구성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허성윤 등(2016b)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평가의 우선순위 결정

이준성(2016) AHP기법을 적용한 스마트그리드 기술사업화 촉진요인간 중요도 분석

이원구 등(2015) 발전부문 AHP기법을 이용한 온실가스감축 기술･정책 우선순위 연구

류화성(2013)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발전
방안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연구

홍정만(2011) AHP기법을 이용한 민간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

변수영 등(2010) 신재생에너지 복합 적용 시 중요도 평가에 관한 연구

이재은 등(2007)
발전원별 사회적 위험도에 대한 상대적 심각성 분석
-AHP기법을 활용하여

이덕기 등(2005) AHP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제도 평가

이기현 등(2018)은 AHP분석을 통해 변화된 기후환경과 투자비용을 고

려하여 태양광에너지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입지조건을 도출하였고, 허성

윤 등(2016a)은 계층분석법을 통해 향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응답자별 시각 차이를 분석하고 이들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원구 등(2015)은 분석적 계층과정을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공통평가 지표 및 각각의 정책･
기술간 평가요인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들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합적으로 다루거나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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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요인 및 제도적인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가장 대표적인 갈등사례인 

태양광발전 사업 집행과정 상의 갈등양상을 조명하고 있지 못하다. 반면, 

이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중 민원발생요인이 가장 높은 태양광발전을 다

룬다는 측면, 개발면적이 가장 큰 육상 태양광발전시설을 분석한다는 점, 

그리고 그 개발과정에서 단계별 주요 항목들에 대한 집단별 갈등요인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설문 조사의 개요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다기준 의사 결정법(Multi Criteria Decision Marking)의 일

종인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신･재생에너

지 개발사업 중 태양광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주요 항목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화함으로써 향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 고려

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AHP기법은 정책의 중요도 

결정, 평가지표의 가중치결정, 사업시행 타당성 등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

해 널리 쓰이는 분석기법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평가나 의사결정 문제는 

복수의 대안에 대해 복수의 평가기준이 존재하는 이른바 다기준 의사결정

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 AHP기법은 이 같은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를 분

석적이고 수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Saaty and Vargas(2006)에 의해 

고안되었다. 

AHP분석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의사결정의 단계를 나누고, 단계마다 

별도로 평가 작업을 실시하는데, 각 단계는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계층(hierarchy)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계층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AHP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계층구조를 몇 단계로 할 것인가, 다시 말해 평가기준들을 몇 

단계로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 문제의 규모와 복잡도가 달라진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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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기법은 단계별로 제시된 지표 또는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

에 대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수행한다. 쌍대비교는 계층구

조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차례로 이루어지며, 목표에 대하여 

평가기준들 간 쌍대비교를 실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

요도를 쌍대비교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9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아래의 <표 3>과 같이 두 요소 간 1-9까지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표 3> 쌍대비교 시 중요도 척도

척도 정의 설명

1 똑같이 중요하다 두 개의 요소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약간 중요하다 어느 한 요소의 중요도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꽤 중요하다
어느 한 요소의 중요도가 다른 요소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7 상당히 중요하다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확실하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4,6,8 근접의 수의 중간정도 필요한 경우에 사용함

위의
역수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중요한 경우, 후자의 중요도는 전자의 중요도와 비교하여 그 역수의 
값을 가짐

출처: Saaty and Vargas(2006)

Simon에 의하면 의사결정 과정은 정보활동, 구상활동, 선택활동 등 세 

단계로 구분되며, 이 세 단계의 체계화, 객관화 정도에 따라 의사결정문제

들의 유형이 구조적, 준구조적, 비구조적 문제들로 나누어진다. 의사결정

을 모형화시키는 이유는 기존의 비구조적, 준구조적 결정과제들을 구조적 

문제로 전환하기 위함인데, 이처럼 복잡한 형태의 과제를 구조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AHP기법이 등장하였다. AHP는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

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이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그 주요 요

인을 이루는 세부 요인들로 분해하고, 이러한 요인들 간 쌍대비교를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는 분석하는 방법이다.

AHP는 정량적인 분석이 곤란한 경우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지식을 이용

하여 경쟁되는 요소의 가중치 또는 중요도를 구하는 데 유용하게 응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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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에서 수리적인 기법만을 활용한 기타의 분석방법과 차별성을 

갖는다. 

2. AHP분석의 계층 구성요소 결정

이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중 육상 태양광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등장하는 갈등요인들을 개발과정별로 구분함으로써 과정별 갈등요인을 정

량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정부가 원활한 전력수급계획을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 고려해야할 갈등요인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발과정을 구분하고, 과정별 주요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이들의 의견

을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분류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아래의 <그림 1>과 <표 4>는 전문가 인터뷰 및 전문가 회의에서 결정된 

개발과정과 과정별 중요개념을 나타낸 것인데, 1단계에서는 입지선정(계

획 시), 사전환경(공사 시), 사후환경(운영 시), 사후복원(복원 시) 등 4개 

과정으로 구분하였고, 2단계에서는 주민참여, 자연환경, 기술기준, 환경영

향평가, 주민보상, 자연･지형훼손 등 16개 주요항목으로 구분하여 이해당

사자 집단별 의견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림 1> 설문지 구성체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개념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입지선정
(계획 시)

사전환경
(공사 시)

사후환경
(운영 시)

사후복원
(복원 시)

주민참여
자연환경
기술기준

환경영향평가

주민보상
자연･지형훼손

기술성숙도
협의내용이행

주민피해
자연재해
안정성

관리감독

주민참여
자연환경복원

기술대책
폐기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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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개별항목별 설명

신･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개념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대
분
류

(1) 입지선정 
     (계획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해 시공할 부지 및 계획을 결정할 때

(2) 사전환경
     (공사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및 계획을 시행할 때

(3) 사후환경 
     (운영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후 에너지 생산을 위해 운영할 때

(4) 사후복원
     (복원 시)

신･재생에너지 운영목적 종료 후 원래의 자연환경으로 복원･복구 및 발생 폐기물 
처리계획

소
항
목

(1) 주민참여
지역사회 내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경제적, 정치적인 여러 조건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한 정부 기관의 계획, 개발, 집행과 이것의 평가에 주민
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주민참여형 공모펀드, 공동협의체 구성)

(2) 자연환경 인간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계의 모든 요소가 이루는 환경

(3) 기술기준 신･재생에너지의 안전 성능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기준 

(4) 환경영향
     평가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

(5) 주민보상 개발지역 내･외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를 갚음

(6) 지연･지형
     훼손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및 지역의 지형을 헐거나 손상해 못쓰게 만듦

(7) 기술성숙도
해당 기술이 실제로 응용되어 쓰일 수 있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정량적인 지표

(8) 협의내용
     이행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개발 시 협의기관에서 통보하는 의견(공사 시 저감
방안)을 실제로 행함.

(9) 주민피해
개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입음 
(경관영향 및 스카이라인 훼손 포함)

(10) 자연재해
태풍, 가뭄, 홍수, 지진, 화산, 폭발, 해일 따위의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재해

(11) 안정성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12) 관리감독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해 협의･승인기관 및 운영자의 통제 및 지휘

(13) 주민참여
지역사회 내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경제적, 정치적인 여러 조건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한 정부 기관의 계획, 개발, 집행과 이것의 평가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방식. 

(14) 자연환경
       복원

손실이전의 및 원래의 자연상태로 회복함

(15) 기술대체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로 바꿈

(16) 폐기물
       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운영종료 후 폐기물처리 및 관리 방안



196 ▪ 환경정책 제27권 제3호

3. 설문 조사 및 분야별 표본

이 연구는 태양광발전 사업 과정별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화

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4개(A~D)로 구분하였다. 이들 전문가 그룹은 현

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륙지역 중 충청도, 강원도 지

역을 중심으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입지결정, 승인, 협의, 자문 및 시

행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다. 

A그룹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 전문가로 해

당 공무원과 정치인을 포함하였고, B그룹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

진과정 중 협의 및 승인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환경영향평가사, 교수, 

환경관련전문위원들을 포함하였다. C그룹은 실제로 국내 육상 태양광 사

업을 시행 및 진행하는 민간기업인 사업시행자(발전사의 주요임직원)들을 

포함하였고, D그룹은 C그룹과 같이 사업의 시행을 진행하는 인･허가 및 

설계종사자를 포함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진행하였고, 관련분야 전

문가 65명에게 설문지를 전자우편으로 보내어 회신을 받거나 직접 방문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65부를 배포하여 60부를 회수하여 회수

율 92.3%였고, 회수된 60부 중 일부항목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은 1명과 

일관성지수가 매우 낮은 1명 등 2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58부를 분석

의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58부는 A그룹(공공기관) 14부, B그룹

(전문가) 14부, C그룹(사업시행자) 15부, D그룹(인허가 및 설계종사자) 15

부 등으로 집계되었는데, 아래의 <표 5>는 응답자 분야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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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응답자 분야별 표본수

구분 그룹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대 상

공공기관 전문가 사업시행자 인허가 설계자

승인기관, 
협의기관, 
연구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관련박사, 
환경관련 교수,
기후에너지위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 및 
시공사

신재생에너지
설계 및 인허가

작성자

배포자(명) 15 15 17 18

응답자(명) 15 15 15 15

제외자(명) 1 1 0 0

최 종(명) 14 14 15 15

Ⅳ. 분석결과

1. AHP 일관성비율 검증

AHP기법을 통한 분석에서 일관성 검증은 평가자의 판단에 대한 논리적 

모순을 측정하는 것이다. AHP에서는 쌍대비교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하

여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n: CR)을 산출하는데,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일관성의 임계치는 10%(0.10)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20) 이상

일 경우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재조사를 실시하거나 분석에서 제

외한다(조근태 등, 2003). 

4개 전문가 그룹을 통해 받은 58부의 설문에 대한 내용의 일관성을 분

석한 결과, 각 항목이 10%(0.10) 이하로 전체적으로 쌍대비교가 일관성 있

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연구는 각 그룹별로 의견차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설문목적이므로 응답한 전문가 그룹별에 대한 일관

성비율(CR)은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다. 

2. 분석결과

신･재생에너지 중 육상태양광발전 개발 사업에 대한 각 그룹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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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공통된 인식은 존재할 수 있으나 개발과정에서의 중요도는 각 그룹

의 전문가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육상태양광

발전 개발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개념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는 아래

와 같다. 

1) 1단계

육상태양광발전 개발과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도를 AHP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 6>과 같이 도출되었다. 각 그룹별 응답자들은 전

체적으로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의 입지선정을 위한 계획단계를 가장 중요

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2순위와 3순위, 그리고 4순위의 경우 집단별로 

서로 다른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육상태양광 개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입지선정을 위한 계획단

계로 볼 수 있고, 첫 번째 과정이 이후 사전환경, 사후환경, 사후복구 등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육상태양광발전 개발과정의 우선순위

구분
공공기관 환경전문가 사업시행자 인허가 및 설계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입지선정(계획시) 0.600 1 0.496 1 0.403 1 0.363 1

사전환경(공사시) 0.159 2 0.148 4 0.244 2 0.185 4

사후환경(운영시) 0.146 3 0.189 2 0.155 4 0.198 3

사후복구(복원시) 0.095 4 0.167 3 0.198 3 0.254 2

일관성지수(C.I.) 0.07 0.03 0.09 0.02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식적으로 볼 때 예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민원인들을 공식적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입지선정 단계가 가

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인허가 및 설계전문가 그룹은 사업시행자의 사

업진행을 돕는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입지선정 단계에

서만 공식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전문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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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경우는 의외이다. 환경전문가 그룹은 공사와 운영, 그리고 

복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피해의 최소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의 경우도 공사비용, 운영비용, 복원비용 등 수익과 비용

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룹이 입지선정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

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갈등상황에 이미 익숙해 

있고, 이 때문에 민원발생을 우려한 결과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박선아

(2018)의 연구는 이 같은 분석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옥천군 태양광발전시

설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민동의서가 필요 없었던 2015년

부터 사업주는 발전사업계획을 준비하였고, 2017년 공사를 착공하였지만 

지역주민들이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이유로 반대위원회를 결정하면서 갈

등을 빚었고, 최근 완공되었지만 사업시행자와 주민들 간의 관계 악화로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1) 

한편, 공공기관과 사업시행자가 중요도를 2순위로 판단한 사전환경 단

계의 경우 육상태양광발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공공

기관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기관은 수용 민원

인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자

가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들이 공사과정에서 자연훼손

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민원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2) 2단계

육상태양광발전 개발과정 중 전체그룹에서 입지선정 단계를 사업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단계별로 어떤 항목을 기준으

로 판단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2단계 분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과거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따라 사업을 계획하고 발전허

가를 받았고, 시･군으로부터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러나 현재 시･군은 주민반발을 이유로 개발행위 인허가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

거나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는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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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지선정 하위 4개 지표 분석결과

육상태양광발전 개발과정 중 입지선정(계획 시)의 세부항목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한 결과 공공기관, 환경전문가, 인허가 및 설계전문가 그

룹은 자연환경을 1순위로 평가하였고, 사업시행자의 경우만 주민참여를 

1순위로 평가하였다. 또한, 공공기관과 환경전문가, 인허가 및 설계전문

가 그룹이 환경영향평가를 2순위로 평가한 것과는 달리 사업시행자는 자

연환경을 2순위로 평가하였다. 

<표 7> 입지선정 하위 4개 지표 분석결과

대항목 세부항목
공공기관 환경전문가 사업시행자

인허가 및 
설계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입지
선정

주민참여 0.220 3 0.220 3 0.322 1 0.168 4

자연환경 0.334 1 0.426 1 0.230 2 0.319 1

기술기준 0.157 4 0.128 4 0.220 4 0.237 3

환경영향평가 0.289 2 0.227 2 0.228 3 0.276 2

일관성지수(C.I.) 0.01 0.01 0.01 0.02

이 같은 결과는 전체 그룹이 개발단계 중 입지선정 단계를 1순위로 판

단한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공공기관과 환경전문가는 육상태양광발전사

업이 주변 정온시설(주택)과의 일정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지자체 각종 

지침으로 인하여 개발지역이 점차 임야지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자연환

경 파괴를 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사업시행자는 주민참여

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정부의 발전허가를 받더라도 지자체의 개발

행위 인허가를 취득하려면 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전환경 하위 4개 지표 분석결과

육상태양광발전 개발과정 중 사전환경(공사 시)의 세부항목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한 결과 공공기관과 사업시행자는 협의내용 이행을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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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하였고, 환경전문가와 인허가 및 설계전문가는 자연･지형훼손을 1

순위로 평가하였다. 한편 공공기관과 사업시행자가 자연･지형훼손을, 환

경전문가와 인허가 및 설계전문가는 협의내용이행을 2순위로 평가하였다. 

<표 8> 사전환경 하위 4개 지표 분석결과

대항목 세부항목
공공기관 환경전문가 사업시행자 인허가 및 설계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사전
환경

주민보상 0.166 3 0.179 3 0.221 3 0.146 4

자연･지형훼손 0.334 2 0.387 1 0.229 2 0.331 1

기술성숙도 0.154 4 0.123 4 0.193 4 0.256 3

협의내용이행 0.346 1 0.311 2 0.356 1 0.266 2

일관성지수(C.I.) 0.01 0.01 0.00 0.02

위의 분석결과로 볼 때 그룹별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차이는 있지만 자

연･지형훼손 및 협의 내용이행을 1, 2 순위로 평가하였다는 점은 유사하

다. 일단 공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충실하게 이

행해야하기 때문에 협의내용이행이 중요하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자

연･지형훼손의 최소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영향평

가의 이행이 곧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이해하

면 될 것이다. 

한편, 입지선정단계에서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사전환경단계에서 주민보상은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는 협의내용을 이행하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줄어들고, 민원으로 인한 추

가적인 보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3) 사후환경 하위 4개 지표 분석결과

육상태양광발전 개발과정 중 사후환경(운영 시)의 세부항목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한 결과 공공기관, 환경전문가, 사업시행자, 인허가 및 설

계전문가 집단 모두가 안전성을 1순위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환경전문가는 자연재해를, 사업시행자는 주민피해를, 인허가 및 설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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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관리･감독을 2순위로 평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9> 사후환경 하위 4개 지표 분석결과

대항목 세부항목
공공기관 환경전문가 사업시행자 인허가 및 설계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사후
환경

주민피해 0.216 4 0.216 3 0.280 2 0.169 4

자연재해 0.243 2 0.284 2 0.250 3 0.237 3

안전성 0.309 1 0.331 1 0.307 1 0.314 1

관리･감독 0.232 3 0.170 4 0.164 4 0.280 2

일관성지수(C.I.) 0.04 0.02 0.03 0.01

위와 같은 분석결과로 볼 때, 발전시설 운영과정에서는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여름철 집중호

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 육상태양광시설이 위치한 산지가 훼손되거나 태양

광 패널이 파괴되는 등의 부정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태양광시설의 무분별

한 설치가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

지 않다. 최근 10년 동안 민간업체가 태양광발전 사업에 뛰어 들면서 안

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개발한 결과이

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각 전문가 그룹들은 공사단계에서 안전성의 중요

도를 높게 평가한 것이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주

민피해 및 자연재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아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사후복원 하위 4개 지표 분석결과

육상태양광발전 개발과정 중 사후복구(복원 시)의 세부항목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한 결과 공공기관, 환경전문가, 사업시행자, 인허가 및 설

계전문가 집단 모두 자연환경복원을 1순위로 평가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환경전문가, 사업시행자 집단이 폐기물관리를 2순위로 평가한 것과는 달리 

인허가 및 설계자는 폐기물관리를 3순위, 기술대체를 2순위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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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사후복원 하위 4개지표 분석결과

대항목 세부항목
공공기관 환경전문가 사업시행자 인허가 및 설계자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사후
복원

주민참여 0.172 4 0.145 3 0.213 3 0.167 4

자연환경복원 0.353 1 0.508 1 0.365 1 0.336 1

기술대체 0.201 3 0.117 4 0.198 4 0.255 2

폐기물관리 0.275 2 0.230 2 0.225 2 0.242 3

일관성지수(C.I.) 0.00 0.01 0.01 0.01

위의 분석결과로 볼 때, 복원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연환경

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복원될 수 있는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환경전문

가 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자연환경복원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경전문가 그룹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반영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환경전문가, 사업시행자의 경우 폐기물관리를 2순위로 

평가하였다. 이진석 등(2018)의 연구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은 제조시기에 

따라 15-30년 정도의 기대수명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전량 폐기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태양광발전 사업이 환경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향후 이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

한다면 태양광발전 사업의 사회적 관심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3) 1, 2단계 통합분석

1단계와 2단계의 통합결과는 1단계에서 쌍대비교를 통해 조사된 가중

치를 하위 세부항목에 적용하여 하위 요인의 전체적 중요도를 산정한 것

이다. 1단계 4개 요인의 중요도와 2단계 16개 요인의 중요도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11>과 같은데, 집단별로 육상태양광발전 사업 

추진과정에서 입지선정인 계획과정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세

부항목의 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는 공공기관, 환경전문가, 사업시행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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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설계전문가의 시각이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분석 결과 공공기관, 환경전문가, 인허가 및 설계전문가 그룹은 자

연환경을 1순위로 평가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주민참여를 1순위로 평가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는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변수영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의 중요도를 평가

한 결과 경제성 > 환경성 > 기술성 > 사회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이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환경성(자연환경, 환경영향평가) > 사회성(주

민참여) > 기술성(기술기준) 순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기술성보다 사회

성이 더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원발생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동의서와 주민설명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표 11> 1,2단계 분석결과

1단계 2단계 공공기관 전문가 사업시행자
인허가 및
설계자

구분 구분
전반적
중요도

우선
순위

전반적
중요도

우선
순위

전반적
중요도

우선
순위

전반적
중요도

우선
순위

계획 시
(입지선정)

주민참여 0.132 3 0.109 3 0.130 1 0.061 7

자연환경 0.200 1 0.211 1 0.093 2 0.116 1

기술기준 0.094 4 0.063 5 0.088 4 0.086 3

환경영향평가 0.173 2 0.113 2 0.092 3 0.100 2

공사 시
(사전환경)

주민보상 0.026 12 0.027 13 0.054 8 0.027 16

자연･지형훼손 0.053 6 0.057 7 0.056 7 0.061 7

기술성숙도 0.024 14 0.018 16 0.047 10 0.047 12

협의내용이행 0.055 5 0.046 9 0.087 5 0.049 11

운영 시
(사후환경)

주민피해 0.031 11 0.041 10 0.043 12 0.033 15

자연재해 0.036 8 0.054 8 0.039 14 0.047 12

안전성 0.045 7 0.062 6 0.048 9 0.062 6

관리･감독 0.034 9 0.032 12 0.025 16 0.055 10

복원 시
(사후복구)

주민참여 0.016 16 0.024 14 0.042 13 0.042 14

자연환경복원 0.034 9 0.085 4 0.072 6 0.085 4

기술대체 0.019 15 0.02 15 0.039 14 0.065 5

폐기물관리 0.026 12 0.038 11 0.044 11 0.061 7

일관성 지수(C.I.) 0.01 0.01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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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기관, 환경전문가, 사업시행자, 인허가 및 설계전문가 그룹 

모두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입지선정 단계에 해당하는 항목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세부 항목에서 볼 때 공공기관 및 전문가 그룹은 자연환

경과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높게 평가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주민참여,자연

환경에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은 환경적인부분, 

사업시행자는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민원적인 부분에서 갈등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중 육상태양광 개발사업 단계별 주

요 항목에 대해 공공기관, 사업시행자, 환경전문가, 인허가 및 설계전문가 

그룹이 어떠한 중요도를 평가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파악

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육상태양광 개발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하였

을 때, 입지선정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선정 단계에서

는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한 갈등이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룹이 

이 단계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갈등발생의 우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식차이에서 비

롯된 것처럼 보인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전 사업을 허가해 주더라도 지

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 인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단

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사업시행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지방

자치단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동의서나 주민설명회를 요구하고 있

다. 이 때문에 입지선정 단계에서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개

연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러한 주민동의나 주민

설명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듯하다.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갈

등이 발생하면 그 민원이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는 정책을 마련하면 그것의 집행이 자연스럽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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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 수 있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을 직

접 상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정책추진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향

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내

줌으로써 갈등을 지역에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4단계의 세부항목들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입지선정 단계의 

세부항목들이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갈등이 발생할 개

연성이 높은 상황을 높은 우선순위로 평가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결과

로 볼 때 4단계 모두에서 갈등이 예견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공기

관, 환경전문가, 사업시행자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

전갈등예방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정부정책의 효

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요한 문제는 육상태양광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육상태양광사업의 부정적인 모습을 강화시키고, 긍정적

인 효과를 약화시킴으로써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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